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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인구 벽의 기 속에 학령인구가 지속 으로 감소하고, 학의 입학충원율도 감하

면서 교육부는 향후 3년 내 국내 학의 38개교가 폐교할 것이라는 측을 하는 등 재 

한국의 학은 폐교라는 기에 직면하고 있다. 폐교 학에서 생산된 기록물에 한 후속조

치  리에 한 문제는 학기록물 자체가 갖는 법 ․행정 ․역사 ․정보  가치를 

고려할 때, 주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 에 하나이다. 그러므로 폐교 학 기록물 역시 

법한 차에 따라 체계 으로 리될 필요가 있는데, 재 폐교 학 기록물 리에 한 

실질 이고 뚜렷한 법제  기 이 부재하고, (폐교) 학기록물이라는 특성  개별 학교의 

실과 특수성에 부합하는 리기 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리기 이 

모호한 폐교 학 기록물 리실태를 악하고, 그 문제 을 분석하여 폐교 학 기록물 

리의 개선 방안으로 통합 리체계를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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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cent demographic cliff caused the schooling population to steadily decline 
and the number of college admissions to sharply drop, which led to the predic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wherein 38 universities in Korea will be closed within 
the next 3 years. As such, the legal, administrative, historical, and informational 
values of university records shed light on the importance of the follow-up process 
and management of closed university records. Although closed university records 
need to be systematically managed according to legal procedures similar to other 
public records, there is no practical and clear legal standard for the management 
of such records at present. Moreover, management standards considering the character-
istics of (closed) university records and individual universities’ situations and specificity 
have been insufficient. This study, therefore, examines the ambiguous standards for 
closed university records management and analyzed relevant problems. Furthermore,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is suggested as a way to improve the records manage-
ment of closed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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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

2018년 8월, 교육부 국회 교육 원회 보좌진 

업무보고에서는 2021학년도 학 입학 인원이 

입 정원 비 5만 6천여 명 감소할 것이라는 

망과 함께 향후 3년 내 국내 학 38개교가 

폐교될 것으로 측하 다. 그러나 2019년 9월, 

교육부 고  계자는 기존에 산정한 수치가 보

수 인 추정치 음을 언 하며 2년 뒤 38개교

가 아닌 70개교가 폐교 기를 맞을 것이라고 

입장을 번복하 다(신하 , 2019). 70개교가 폐

교된다는 것은 2018년을 기 으로 국의 사립

학의 규모가 380여 개인 을 고려할 때, 체

의 약 18% 이상이 문을 닫는다는 것을 의미한

다. 실제로 최근 정부 재정지원 제한 학으로 

분류되었던 동부산 학교가 재정난으로 인해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단하고 자진 폐교 

는 타 학과의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재의 국내 학은 폐교의 기에 

직면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조정호, 2019).

폐교 학의 등장은 곧 학생, 교수,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상권의 침체 등 

다양한 사회 문제로 비화한다. 특히 폐교 학

의 기록물 리 문제는 당장 사회 으로 표면

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장기 으로 볼 때 

주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  하나이다. 

학기록물은 기본 으로 학 주요 정책의 기록

화를 통해 법  설명책임성을 구 하고, 학

행정의 증거  가치를 확보하여 법률  쟁송사

건에 효과 으로 처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

되며, 학의 역사기록물이자 학경 의 정보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국가기록원, 2016). 

따라서 학기록물도 여타 공공기록물과 동일

하게 법한 차에 따라 체계 으로 리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행의 폐교 학 기록물 

리는 실질 이고 뚜렷한 법제  기 이 부재

함에 따라 리 기 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2018년 기 으로, 폐교 학  83%가 사립

학이라는 (김민경 외, 2018)을 감안할 때, 폐

교 사립 학 기록물 리에 한 보다 구체

이고 실질 인 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국내 폐교 학 기록물의 리체계를 

검토하고, 폐교 학 기록물 리의 문제   

주요 쟁 을 악하여 폐교 사립 학 기록물 

리에 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 와 방법

본 연구는 크게 문헌조사, 황분석, 면담조

사를 실시하 다. 먼  문헌조사를 통해 학기

록물의 개념과 특징을 검토하고 폐지기 과 폐

교의 기록물 리체계를 통해 폐교 학 기록물

이 갖는 특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폐교 학 기

록물 리 황을 분석하기 해 폐교 학 기록

물 후속조치와 련된 계법령을 검토하여 국

내 폐교 학 기록물 리체계가 법제 으로 어

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한 폐교

학 기록물 탁기 으로 지정된 한국사학진

흥재단을 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2019

년 1월 기 의 폐교 학 황  폐교 학 기록

물 리 황에 한 정보를 입수함으로써 행 

폐교 학 기록물 리체계를 밝히고, 기록 리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을 다각도로 분

석하 다. 셋째, 폐교 학 기록물 리를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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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주요 쟁 을 기술하 다. 이를 해 2월 13일

부터 3월 15일까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폐교 

 폐교 학 기록물 리와 직․간 으로 

련이 있는 기   유 부서를 악하 으며, 

국의 시․도교육청에는 ․ ․고교의 폐

교 기록물 리 황에 한 정보를 추가 요청

하여 폐교 기록물 이  로세스를 확인하고, 

해당 리기 의 역할을 고찰함으로써 폐교

학 기록물 리기 의 역할을 평가하 다. 마지

막으로 면담조사는 ․ 등학교의 폐교 기록

물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지원)청 기록 리연

구사 3인과 폐교 학 기록물 탁기  내 폐교

학 기록물 담당자 1인  국가기록원 내 공공

기   학 기록 리 지원을 담당하는 실무자 

1인을 상으로 화인터뷰, 면과 서면 방식

을 병행하며 진행하 다. 

1.3 선행연구

폐교 학은 폐지기 이자 폐교의 속성을 동

시에 지니고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는 폐지기

 기록물 리에 한 연구와 폐교( 학) 기

록물 리에 한 선행연구로 구분하여 그 내

용을 살펴보았다. 

1.3.1 폐지기  기록물 리

폐지기  기록물 리에 한 연구는 부분 

2000년  반 참여정부 시 , 과거사 련 

원회들이 출범하면서 등장하 다. 일반 으로 

과거사 원회들은 한시조직인 동시에 과거사 

련 업무가 종결되면 폐지기 의 성격을 띠게 

된다. 그에 따라 과거사 련 원회를 상으

로 한 기록 리 연구성과들은 과거사 련 

원회가 종료된 후, 기록의 리․보존․활용에 

한 논의를 개해왔다.

김정희(2008)는 ‘친일반민족행 진상규명

원회’의 조사기록을 심으로 그 황을 분석하

고 문제 을 도출하여 조사기록 리를 한 개

선 방안으로 조사기록 생산 리에 필요한 기

인 인 라 강화, 단계별 보존․활용 모형 반

, 기록정보 콘텐츠  로그램 개발 등을 제

안하 다. 배나경(2008)은 과거사 련 원회

가 조사기록에 한 의존도가 높고, 조사과정에

서 생산된 기록물이 곧 과거사 정리의 성과로 이

어진다는 에서 통합기록 리시스템 사용, 규

정  시설 등의 제도화, 각 원회  국가기록

원 간의 력체계 구축, 국가기록원 내 한시기  

기록물 담당 문인력 배치, 통합사료   개별

사료  건립 등을 제시하 다. 임희연(2008)은 

과거사 련 원회 기록의 효율 인 리와 활

용방안을 논의하기 해 국내외 과거사 원회 

사례를 검토하고, ｢한시조직 기록 리 규정｣ 마

련, 한시조직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 화

된 기록 리시스템 제도화, 국가기록원 내 한시

조직 담제 실시, 견공무원의 견기간 연장, 

업무편람 제작 등을 강조하 다. 

최근에 발표된 연구로, 황 석(2018)은 ‘4․

16세월호참사특별조사 원회’를 심으로 한시 

조사기 의 기록 리 방안을 생산․수집 기록

의 범  명료화, 기록 리 담부서 설치, 극

인 기록 리 업무 수행, 조사정보시스템 구

축․운 , 지속  활용을 한 이  등을 제시

하 다. 김다정(2018)은 국가기록원에 소장 

인 과거사 련 폐지 원회의 기록물 컬 션 

조직을 분석하여 과거사 련 폐지 원회 컬

션 조직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합 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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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계층체계 기술방안을 제안하 다. 

한편 과거사 련 기록 리에 한 연구에는 

활용방안에 을 둔 연구들이 있다. 조용성

(2009)은 과거사 진상규명 련 원회  면

담조사기록을 활발히 생산하고 이를 극 활용

하고 있는 국내 사례를 검토하 다. 그 결과, 유

기  간의 수집 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

집정책을 효과 으로 운 할 필요가 있음을 확

인하 다. 이인주(2009)는 활동이 종결된 의문

사진상규명 원회의 기록물 실태  활용사례

를 분석하면서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독립 이고 통합 인 과거사 사료 이 

건립되어야 함을 제안하 다. 그리고 우지원과 

이 학(2011)은 과거사 련 원회의 기록정

보콘테츠 구축방안을 제시하여 련 기록물의 

통합활용 방안을 모색하 다. 

1.3.2 폐교( 학) 기록물 리

국내의 폐교( 학) 기록물 리에 한 연구

로, 민보혜(2010)는 지역의 폐지․폐쇄되

는 ․ ․고교 44개교의 기록 리 실태를 

조사하고, 학교기록의 종류와 보존기간을 분석

하여 장기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에 한 

선별 방안을 제시하 다. 폐교 기록 리 개선 

방안으로는 제도  정비, 기록 리시스템 개선, 

교육콘텐츠와 시․확장서비스․(지방사)학

술 연구 지원 등을 제안하 다. 

김민경, 소정의, 김유정, 오효정(2018)은 폐교

사립 학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한 기록

리 법령이나 지침이 모호하여 기록의 이   

리업무가 제 로 수행되지 않음을 지 하며 서

남 를 사례로 기록 리 황을 악하여 폐교

학 기록 리를 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 다. 

이상을 종합하면, 폐지기 의 기록물 리에 

한 연구는 특수목 에 의해 설립된 조직이라

는 에서 폐교 학 기록물과는 성격이 다소 상

이한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폐교 학 기록물 

리에 한 직 인 연구는 최근에 발표된 김

민경, 소정의, 김유정, 오효정(2018)의 연구가 

유일하다. 하지만 서남  사례에 한정하여 연구

를 진행하 고, 폐교 학 기록물 탁기 의 기

록물 리 황을 총체 으로 악하지 못했으

며, 구체 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한 

실질 인 문제는 자세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폐지기   폐교 기

록물로서의 폐교 학 기록물을 이론 으로 검

토하고, 행법상 교육부에 의해 폐교 학 기

록물 탁기 으로 지정된 한국사학진흥재단

에서 리․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을 심으로 

계 법령, 리 황, 기록 리상의 문제 을 

구체 으로 살펴보았다. 한 시․도교육청에

서 주 하고 있는 폐교 기록물 리체계를 분

석하여 폐교 학 기록물 리체계에 반 할 수 

있는 시사 을 도출하 다. 최종 으로 폐교

학 기록물을 둘러싼 리주체별 역할과 개선 

방안은 기록 리 업무단계별로 제시하여 폐교

학 기록물 리 로세스를 통합 으로 고찰

함으로써 통합 리체계에 기반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 다.

2. 폐교대학과 기록물

2.1 학기록물의 개념과 특징

일반 으로 학기록물은 내재  가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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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 법  가치, 사료  가치를 지니고 있다

(서울 학교 학사료실, 1999). 내재  가치

란, 학의 활동과 기능을 보여 다는 에서 

그 자체로서 지니는 가치를 말하며, 행정  가

치는 학행정의 례와 행, 행정의 일 성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  가

치는 학내․외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쟁송사

건에 효과 으로 비할 수 있으며, 사료  가

치는 학교사 간행과 기타 학 련 연구의 사료

로 활용되는 가치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기

록물은 크게 역사기록물과 행정기록물로 나  

수 있다. 역사기록물은 학의 역사와 문화를 반

한 고유기록물로, 학의 행정기록물과 함께 

학의 요한 정보자산으로 학의 역사성 확

립에 기여하고, 학 구성원들의 자 심을 고취

하는 등 역사  정체성 확립에도 향을 미친다. 

한 학은 학의 본 기능을 수행하면서 제반 

공문서를 생산한다. 이러한 행정기록물은 학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행정 구 을 

해 ｢공공기록물 리에 한 법률｣, ｢공공기

의 정보공개에 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행 기록물 리법에 입각하여 생산․ 리

되어야 한다. 그러나 행 기록물 리법은 정

부 부처를 포함한 정부산하공공기 을 상으

로 그 기 을 정하고 있어 학의 조직  업무

기능․환경에 그 로 용하기에는 어려운 측

면이 있다. 

폐교 학 기록물은 학이 폐쇄․폐지되기 

이 에 생산․등록된 기록물로서 학기록물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학은 비록 폐쇄되었으

나 남아있는 기록물을 통해 폐교된 학의 역사

를 보존하고 폐교 학이 수행했던 행정업무에 

한 법 ․증거 ․정보  자원을 확보함으

로써 사회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폐교 학 기록물 리 역시 역사기록물과 행정

기록물을 모두 포함하는 기록 리를 수행하여

야 하며, (폐교) 학 기록물의 속성을 고려한 

폐교 학 이 기록물의 평가  폐기업무가 진

행되어야 한다. 

2.2 폐지기 의 기록물 리

폐지기 이란,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기타 법령 등에 의거하여 설치된 기 으로, 설치 

근거법령에 따라 폐지된 기 을 의미한다. 한편 

한시기 은, ｢행정기 의 조직과 정원에 한 

통칙｣ 제17조의 3에 따라 설치된 기 이 존속기

간이 경과하여 자동 으로 폐지되는 기  는 

기타 법령에 의거하여 한시 으로 설치된 후 폐

지된 기 을 말한다(국가기록원, 2005). 이처럼 

한시기 과 폐지기 에 한 정의는 분명한 차

이가 있지만, 한시기 의 업무가 종결되면 폐

지기 으로의 수순을 밟는다는 에서 결과

으로 기록 리 로세스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폐지기 의 기록물은 1999년 제정된 ｢공공

기 의 기록물 리에 한 법률｣에 폐지기  

기록물 리 조항인 제18조가 신설되면서 공공

기 이 폐지되어 그 사무를 승계하는 기 이 없

을 경우, 보존하는 기록물을 소  문 리기

으로 이 할 것을 명시하 다. 그러나 시행령에

는 련 세부조항이 포함되어 않아 실질 으로 

기본 인 이 원칙만 규정하 다는 한계가 있

다. 2006년에 부개정된 ｢공공기록물 리에 

한 법률｣은 기존의 폐지기  기록물 이 원칙

에서 폐지기 의 유형을 공공기 과 민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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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분하고, 효과 이고 체계 인 기록 리

를 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기존법령의 미비

사항을 일부 보완한 기록 리 기 을 제시하

다. 한 2007년에 부개정된 동법 시행령 제

58조는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보존

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다음 연도

에 소  구기록물 리기 으로 이 하여야 한

다는 조문을 명시하여 이 원칙을 한단계 구체

화하 다. 뿐만 아니라 기  내 한시 으로 운

된 부서의 폐지기록물 승계원칙을 기재하여 폐

지기   인수기 의 범 를 확 하 다. 2019

년 재까지 용되고 있는 동법률 시행령 제

58조의 폐지기  기록물 리조항에는 폐지기

의 기록물 인계 차에 한 인계계획과 인수

차 종료에 따른 처리 결과를 앙기록물 리

기 에 통보하여야 하는 의무조항을 추가하여 

폐기기  기록물 리체계를 법제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폐지기  기록물 리에 한 법  

규정은 일부 보완되는 방식으로 변화하 지만, 

폐지기 의 성격이 기 별로 상이하다는 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폐지기  기록물 리 련 지침은 국가기록

원에서 제공하는 한시기  기록 리(2012)  
표 과 2014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록물

리지침(2014a) 이 있다. 각 표 과 자침은 공

통 으로 폐지기 도 공공기 으로서 생산․

수된 기록물 리에 한 책임이 있음을 강

조하고, 법령에서 명시된 폐지기  기록물 

리 조항을 구체화하여 각 기 별 책임  업무

수행 과정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일

반 인 공공기 의 기록물 리 지침규정과 크

게 다르지 않다는 에서 폐지기 의 성격과 

기 별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김송이, 이 학, 2017). 한편 각 표 과 지

침은 기록물 정리 시 을 각기 다르게 설정하

고 있어 내용 으로 상충되는 지 이 발생한다. 

한시기  기록 리(2012)  표 은 기 의 청

산시 을 기 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을 

폐지기 의 처리과에서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

는 반면, 2014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록물

리지침(2014a) 은 조직 개편이 완료되기까지 

기록물 폐기업무를 일체 보류하고, 승계기 에

서 미정리된 상태로 이 된 기록물을 정리하도

록 규정하여 폐지기 에서 임의로 기록물을 폐

기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결국 폐지기  

기록물 리에 한 명확한 기 과 일 성 있는 

정책에 한 고민이 필요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의 폐지기  기록물 

리체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 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련 법제 개

선을 통해 폐교 학을 폐지기 의 한 유형으로 

성문화하고 폐교 학 기록물 리 계 법령도 

기록물 이 원칙과 승계원칙을 법 으로 구체

화하는 등 폐교 학 기록물 리 기 을 분명

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록물 인계 차

에 한 인계계획과 인수 차 종료에 따른 처

리결과를 기록물 리 책임기 에 통보하는 의

무조항을 추가함으로써 리 주체에 따른 역할

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폐지기

 기록물 리 표 과 지침처럼 폐교 학 기

록물 리 장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 내용을 

기록물 리단계별로 제시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표 화된 규정을 통해 일 성있는 업

무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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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폐교의 기록물 리

통폐합되는 ․ ․고교의 기록물은 ｢공

공기록물 리에 한 법률｣ 제25조와 동법 시

행령 제58조에 의거하여 폐지기  기록물로서 

할 시․도교육청으로 이 하여 구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 ․ 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동법 제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학교의 폐쇄를 명령받은 학교

는 3개월 이내 재학생과 학교기본재산의 처리

사항을 기재한 서류  학 부 일체를 할청

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분의 시․도

교육청은 재정 으로 국가와 할 지자체에 의

존하고 있어 자체 으로 기록물 련 시설, 장

비, 문인력을 확보하여 리한다는 것이 

실 으로 어려운 실정이다(민보혜, 2010). 실

제로 국의 시․도교육청 17개의 기 을 상

으로 기록 리 황을 조사한 결과, 통폐합되는 

․ ․고교의 기록물은 인근학교(통합학교) 

 교육지원청이 승계기 이 되어 폐교 기록물 

일체를 인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본청에서는 폐교되는 고교  특수학교의 기록

물만 이 하여 리하고 있다. 즉, 폐지학교의 

기록물 리는 교육청과 통합학교 는 할 

교육지원청이라는 이원화된 구조로 운 되고 있

다. 그에 따라 ․ ․고교의 폐교 기록물 이

  황목록은 본청에서 별도로 리하고 있

지 않아 ․ ․고교의 폐교 기록물 리에 

한 리․감독 체계가 실질 으로 부재한 상

태이다. 결과 으로 ｢ ․ 등교육법｣과 ｢공공

기록물 리에 한 법률｣이 각각 독립 으로 

구성되어 있어 법령 간의 상하 계가 불분명

하고, 그에 따른 폐교 기록물 리 장과 법제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학교기록물 리 지침 에 따르면, 학교가 폐

지되거나 승계학교가 있는 경우, 폐지된 학교에

서 생산된 모든 기록물은 승계학교에서 인수하

여 리하고, 승계학교가 없는 경우 보존기간에 

계없이 폐교의 모든 기록물을 할 기록 으

로 이 하여야 한다(국가기록원, 2014b). 이에 

따라 행의 폐교 기록물 이 체계는 본 지침에 

근거하여 운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

나 폐교 기록물 리 차에 한 세부사항은 해

당 지침에서 직 으로 다루고 있지 않으며 인

수기 에 한 일반 인 이 원칙을 제시하는 

수 에 불과한 측면이 있다. 이외에 일부 할청

에서 자체 으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는 폐교 

기록물 리 매뉴얼이 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

해 폐교 기록물 리 매뉴얼을 제공한 세 기 을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각 매뉴얼의 내용은 할청

별로 차이가 있지만 공통 으로 기록물 이  장

소, 이 상, 인계․인수 차, 비 자기록물 정

리, 기록물 이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행 폐교 기록물 

리체계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 은 다음

과 같다. 첫째, 행 폐교 학의 이 기록물은 

폐교 학 측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록물로 

그 범 를 확 하여 학교 기록물이 갖는 행정

․역사 ․정보 ․증거  가치를 추구하여

야 한다. 둘째, 폐교 학 측에 기록물 정리 컨설

을 제공하여 이 목록 작성을 비롯한 기록물 

이  차, 기록물 포장  실물검수 방법 등을 

안내함으로써 기록물의 철 한 이 을 지향하

고 효율 인 이  로세스를 확립하여야 한다. 

셋째, 폐교 학 측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은 

이 하기 에 임의로 폐기할 수 없도록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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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특히 기록물이 훼손․

조작되거나 망실되지 않도록 기록물 처분 자체

를 동결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록정보서비스

는 기본 인 제 증명발 서비스를 안정 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를 기획함으로

써 기록물 활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3. 폐교대학 기록물 관리 관계 법령

3.1 폐교 학 후속조치 련 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르면, 폐쇄 

명령을 받은 학교는 당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학생과 학교기본재산의 처리사

항을 기재한 서류와 학 부 각각 교육부 장 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 ｢행정권한의 임  

탁에 한 규정｣ 제45조 제8항 제4호는, 교육

부가 ｢고등교육법｣ 제4조  제62조에 따라 폐

지되거나 폐쇄되는 학교의 학 부 리․보  

 제 증명 발 을 한국사학진흥재단에 탁한

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폐교 학은 ｢공공

기록물 리에 한 법률｣ 제25조에 근거한 폐

지기 으로서 사무를 승계하는 기 의 유무에 

따라 기록물을 이 하여야 한다. 즉, 승계기

이 있을 경우 해당기 으로 기록물을 인계하고, 

승계기 이 없다면 기 의 구기록물 리기

으로 해당 기록물을 이 하여야 한다. 이때, 

구기록물 리기 장은 폐지기 의 소  기록물

이 체계 으로 이   리될 수 있도록 필요

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견하는 등 기록물 인

수인계를 극 으로 지원할 수 있다. 

재 교육부는 폐교 학 기록물을 리하는 

소 부처로서 폐교 학 기록물 책임기 에 해

당되며, 폐교되는 국․공립 학의 기록물을 인

수하는 인근 승계 학과 ｢행정권한의 임  

탁에 한 규정｣ 제45조에 의해 폐교되는 사

립 학 기록물을 이 받는 한국사학진흥재단

은 각각 폐교 학 기록물의 승계기 이자 탁

기 으로 간주된다. 특히 통폐합된 국․공립

학의 기록물은 폐지기  기록물로 분류되어 인

근 국․공립 학의 지역 캠퍼스로 통합되어 

리되고 있다(김민경 외, 2018). 즉, 통폐합되는 

국․공립 학의 기록물은 인근의 국․공립

학으로 인계되고, 폐교되는 사립 학은 탁기

인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이 됨에 따라 각각 

상이한 리주체  리체계 내에서 리되는 

양상을 띤다(<그림 1> 참고). 

3.2 공공기록물 리 련 법령

학은 ｢공공기록물 리에 한 법률｣ 제3

조 제1호에 해당되는 ‘ 통령으로 정하는 기 ’

이자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호에 해당되는 공공

기 으로서 생산․ 수한 모든 기록물에 한 

리책임을 갖는다. 한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라 기  기록물의 연간생산량이 1천권 이

상이거나 보존 상 기록물이 5천권 이상일 경우 

기록 을 설치․운 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

서 각 학과 해산된 법인  폐교 학의 기록물

을 탁받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공공기록물 

리에 한 법률｣ 제18조에 근거하여 기록 을 

설치․ 리할 의무가 있다. 공공기록물은 ｢공공

기록물 리에 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록물

의 생산부터 활용에 이르는  과정에 걸쳐 진본

성, 무결성, 신뢰성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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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행 폐교 학 기록물 리 연계 구조

있도록 리되어야 한다. 이는 학기록물  폐

교 학 기록물에도 동일하게 용된다. 따라서 

학기록물도 해당 법령에 입각하여 생산의무 

기록물  시청각 기록물을 별도로 생산․ 리

하여야 하며, 폐교 학의 생산의무 기록물 역시 

주요기록물로서 이 ․ 리될 수 있도록 조처

할 필요가 있다(국가기록원, 2016).

한 폐교 학 기록물도 여타 공공기록물과 

마찬가지로 ｢공공기록물 리에 한 법률｣에 

근거한 일련의 기록 리체계  차를 구축하

여야 한다. 이를 해서는 폐교 학 기록물 

리기  내 기록물 리를 체계 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록 리 문직을 배치하는 것이 선결되

어야 한다. 공공기록물의 이 , 분류, 정리, 기술, 

평가, 폐기, 보존 등의 업무는 기록물 리 문

요원의 고유업무로, 해당 업무를 처리하기 해

서는 반드시 기록물 리 문요원을 배치하여

야 한다. 따라서 폐교 학 기록물의 효과 인 

리를 해서는 기록 리 문직 배치가 필수 

불가결한 선행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3.3 정보공개  정보보호 련 법령

공공기 이 생산․ 리․보유하고 있는 정보

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 의 투명성을 확보하

기 해 극 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다. ｢공공

기 의 정보공개에 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공공기 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

리를 존 하고, 해당 정보에 한 보존과 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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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 리체계를 정

비하여야 한다. 한 정보공개 업무를 주 하는 

부서  담당 인력을 배치하고 정보공개시스템

을 구축함으로써 공공기 으로서의 의무를 다하

여야 한다. 

공공기록물은 ｢공공기 의 정보공개에 한 

법률｣ 외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리

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

리  보호에 한 사항을 정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 하

는 것에 목 을 두고 있다. 그에 따라 공공기

은 해당 개인정보를 취 함에 있어 목 에 필요

한 범 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 목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

다. 한 개인정보가 안 하게 리될 수 있도록 

리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정보주체

의 권리를 보장하기 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학기록물  폐교 학 기록물은 교수

-학생-교직원-외부인사 등의 개인정보를 포함

하고 있는 다량의 기록물로 구성되어 있다. 따

라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을 체계 으로 

리하고 해당 정보에 한 열람 범   정보

공개 기 을 확립하기 해서는 정보공개운

회  개인정보보호 원회를 설치하여 별도의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보다 체계 으로 운 할 

필요가 있다. 

4. 폐교대학 기록물 관리 현황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매년 조사․발표하는 교

육기본통계 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

지 10년간 총 26개교의 학이 통폐합  폐교 

수순을 밟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8월, 교육

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폐쇄(폐지) 학 후

속조치 지원사업”에 한 탁 약을 체결하여 

폐쇄(지) 학 학 부 이 ․ 리에 한 업무

를 탁․인계하고, 이듬해인 2013년 1월에는 

실질 인 업무이행을 해 ｢행정권한의 임 

 탁에 한 규정｣을 개정 시행하여 제45조 

제8항 4호를 신설하 다. 해당 조항은 ｢고등교

육법｣ 제4조  제62조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

단이 폐지되거나 폐쇄되는 학교의 학 부 

리․보   제 증명 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한국사학진흥재단, 2019). 한국

사학진흥재단은 사학진흥기 을 조성하여 각  

사립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교 교육 발

을 지원하기 해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 제

정된 1989년에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2019년 

재 학경 지원  내 ｢폐쇄(지) 학 후속조치 

지원․ 리사업｣을 운 하고 있다.

4.1 폐교 학 황

2019년 1월 기 으로, 학의 폐지가 결정되

어 탁기 인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기록물을 

일  제출하여야 하는 폐교 학은 총 16개교이

다(<표 1> 참고). 

이 에는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자

진 폐교된 학이 5개교이며, 강제 폐교를 단행

한 학이 11개교에 이른다. 여기서 자진 폐교

란, 학교법인이 사회에서 학 폐지를 결의한 

후 교육부장 의 인가를 받아 자발 으로 학교

를 폐교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강제 폐교는 학

교법인이나 구성원의 의사와 상 없이 학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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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교명 법인명
폐교

연도

학교법인 산하

학교
이

해산 청산

폐지

(자진폐교)

5교

학

건동 학교 백암교육재단 2013.2 - - 경북 하이텍고 이

경북외국어 학교 경북외국어 2014.2 해산 청산 - 이

인제 학원 학교 인제학원 2015.8 - - 인제 학교 -

문 학 구미래 학교 애 학원 2018.2 - - 청 유치원 이

각종 학 한민학교 한민족학원 2013.2 - - 세계사이버 이

폐쇄

(강제폐교)

11교

학

주 술 학교 하남학원 2000.2 - - 나주 남고 이

아시아 학교 아시아교육재단 2008.2 해산 - - 이

명신 학교 신명학원 2012.2 - - 목포 성신고 이

선교청 학교 정학원 2012.8 해산 - - 이

국제문화 학원 학교 국제문화 학원 2014.2 해산 - - -

한 학교 희학원 2018.2 - - 동해 희고 이

구외국어 학교 경북교육재단 2018.2 해산 - - 이

서남 학교 서남학원 2018.2 해산 - - 이

문 학
성화 학교 세림학원 2012.2 해산 - - 이

벽성 충렬학원 2014.8 - - 성 ․고 이

각종학교 개 신학교 개 신학원 2008.2 해산 - - -

출처: 한국사학진흥재단 정보공개청구 자료(2019.3.15.)  한국교육개발원 정책보고서(2018). 폐쇄(폐지) 학  해산법

인의 체계  사후조치 방안 연구 , pp. 17-19. 재구성.

<표 1> 폐쇄․폐지 학 황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정상 인 학사운 이 

불가능한 경우로, 교육부가 학교법인에 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령한 것을 의미한다(한국교육

개발원, 2018).

원칙 으로 폐교 학의 경우, 학교법인의 청

산 여부와 계없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2

조  ｢행정권한의 임  탁에 한 규정｣ 

제45조 제8항 제4호에 의해 기록물 탁기 인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학 부  학교기본재산

의 처리사항이 기재된 서류 량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사학진흥재단 내 학   인

사 련 기록물 리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에 

따르면, 폐교 학 측에서 법인의 청산 차  

법  쟁송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기록물 이 을 불이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

기도 한다. 한 학교법인 산하에 폐교가 결정

된 학 이외에 다른 학교를 운 하고 있는 경

우, 법인 산하의 모든 교육기 을 하나의 DB로 

리하고 있어 폐교 학의 DB를 별도로 이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폐교 학 기록물 리 황

4.2.1 폐교 학 기록물 이  차

｢고등교육법｣ 제4조  제62조에 의해 학

의 폐쇄 명령  폐지 인가가 결정되면, 교육부

는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

단 측에 폐교 학 기록물 련한 행정명령을 

달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폐교 학 기록물 

이 을 한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기록물 

장 실사를 실시하여 이  상을 악하고, 폐

교 학 측과의 이  일정을 조율하여 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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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와의 업을 통해 기록물을 인계․인수하

고 있다. 실제 이 은 총 2회에 걸쳐서 약 일주

일간 진행된다. 1차에는 DB를 이 하고, 2차 이

은 최종 학사업무 종료일 이후 학사정보와 행

정정보, 문서자료를 인계하고 있다.

구체 으로, 이 기록물은 학사 련 기록(학

, 과목, 성 , 등록, 장학, 교과목)과 교직원의 

재직 확인 등 인사 련 기록(민원, 발령사항, 

강의경력)이 포함된 DB와 학 부, 인사문서, 

행정문서와 같은 비 자기록물로 구성된다. 이

는 학 부  학교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기재

한 서류로 정해진 법령상의 이 기록물 범 를 

넘어선 것으로, 법개정을 통해 이  범 를 보

다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는 기록물 이 목록  인수인

계서류를 작성하고, 재단 측 계자  폐교

학 측 계자의 입회하에 기록물 이 업무가 진

행된다. 자기록물은 폐교 학의 DB를 그 로 

이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비 자기록물

은 이 업체에서 비한 박스에 박스별 고유번

호와 색인정보를 기재하여 포장한 후 문서고로 

이 하고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탁된 기록물은 인

수 결과에 한 검을 실시한다. DB의 경우 데

이터 정합성을 검증하고, 문서는 자료를 검수하

는 단계를 거친다. DB의 데이터 정합성 검증에

는 수강과목과 개설과목 일치 여부, 개인별 성

정보 교과목 복 여부, 성 과 학 의 학번 

일치 여부, 성 데이터가 없는 학  검증, 학

에 복 학번 확인, 학생  교직원의 주민등록

번호 유무와 유효성 검증, 성명  학과명, 교과

목의 문명 등록 여부 등이 포함된다(한국사

학진흥재단, 2017.9.21.). 해당 검수 조사가 완료

되면, DB는 제 발 서비스 제공을 해 한국사

학진흥재단 내 통합학사 리시스템 서버로 이

하고, 비 자기록물은 경기도 이천시 소재의 

문서보 센터로 이 하여 보 한다. 탁업체를 

통해 운 되는 문서보 센터에서는 학별 문서

보 박스 목록을 문서 리시스템 내 등재하여 

기록물 황을 악하고 있다.

4.2.2 폐교 학 기록물 리 황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탁․ 리하고 있는 

폐교 학 기록물의 황은 <표 2>와 같다. 한국

사학진흥재단은 총 16개교의 폐교 학  해산 

련하여 법  쟁송이 진행 인 일부 학을 

제외한 13개교의 폐교 학 기록물을 탁․

리하고 있으며, 재 2019년 1월을 기 으로, 

401,638명에 한 DB와 5,806박스의 문서 기

록들을 인수하여 보 하고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내 폐교 학 기록물 리

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에 따르면, DB는 폐

구분 건동
경북 
외

주 
술

구 
미래

구 
외

명신 벽성 서남
선교
청

아시
아

한민 
학교

한 성화 합계

DB
(명)

60,958 37,009 2,715 54,146 2,085 66,930 13,726 31,995 16,888 947 7,216 20,746 86,277 401,638

문서
(Box)

616 280 7 1,122 295 195 521 1,868 21 2 188 557 134 5,806

출처: 한국사학진흥재단 학경 지원  정보공개청구자료(2019.3.15.).

<표 2> 폐교 학 기록물 보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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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학에서 사용한 시스템을 있는 그 로 이

한 것으로, 해당 시스템 구   마이그 이션

(migration) 는 에뮬 이션(emulation)과 같

이 자기록의 장기보존․활용을 한 처리 과

정은 별도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 한 비 자

기록물의 경우, 기록물 리를 한 기록물 목

록이 아닌 이 을 한 이 목록만을 보유하고 

있어 재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에 한 정확

한 황 악은 어려운 상태이다. 문제는 이

목록과 기 이 각 학별로 상이하며, 분류기

 한 불명확하여 기록물의 종류  유형을 

정확하게 악할 수 없다는 이다. 뿐만 아니

라 기록물 보존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기

록물 평가․폐기업무도 재로서는 불가능하

다. 즉, 해당 목록만으로 악할 수 있는 기록물 

정보는 매우 제한 이라는 것이다.

기록물의 효과 인 리를 해서는 기본

으로 ｢공공기록물 리에 한 법률｣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78조에 의거하여, 기록물에 

한 문지식을 갖춘 기록물 리 문요원을 

심으로 기록물 리업무가 수행되어야 한다. 

한 동법 시행령 제25조는 기록 리기 표를 

작성․운 할 것을 명기함으로써 기록물 분류

체계에 기반한 기록 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

한 측면에서 볼 때, 행의 폐교 학 기록물 

리는 기록물을 체계 으로 리할 수 있는 문

인력과 폐교 학 기록물 리 기 이 부재한 상

태이므로 폐교 학 기록물 리체계를 구축하

는 것이 무엇보다 시 하다. 

4.2.3 폐교 학 기록정보서비스 황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행정권한의 임  

탁에 한 규정｣ 제45조 제8항 제4호에 의해 폐

교 학의 제 증명 발 을 한 기본 인 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책무를 갖는다. 그

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폐쇄(폐지) 학 

후속조치 지원사업’에 한 탁 약이 체결된 

이듬해인 2013년 3월에 통합학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증명서발 서비스를 개시하

다. 2017년 7월에는 통합학사정보시스템 웹 호

환성을 개선하 으며, 2018년 2월에 폐교된 

구외국어 , 한 , 서남 , 구미래 의 통

합증명서발 서비스는 2018년 3월부터 운 되

고 있다(한국사학진흥재단, 2019).

통합증명서발 서비스는 인터넷 발 과 우

편 발 을 통해 제공되고, 증명서의 진의여부에 

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본확인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주로 통

합증명시스템을 통한 학 부 발 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성 이 멸실된 (前)학생에 해

서는 성  멸실 증명서를 별도로 교부하고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2017.9.21.). 통합증명서발

서비스는 2019년 1월을 기 으로, 최근 3년간 

총 29,380건의 증명서가 발 되었다. 2015년부

터 2년간 평균 5,718건이 발 되었으며, 2018년

에 들어서는 발  건수가 17,700건으로 이

비 약 3배 증가하 다. 이는 2018년에 4개교의 

학이 폐교하면서 해당 학 내 구성원들의 증

명 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4.3 폐교 학 기록물 리 문제

4.3.1 폐교 학 측의 부실한 기록물 리

폐교 학 기록물 리는 기본 으로 폐교

학의 기록물 리 수 에 향을 받는다. 폐교 

이 에 체계 인 기록물 리기 에 입각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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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리가 수행되었다면, 폐교 후의 기록물 

리 역시 일정한 규칙에 따른 기록 리가 가능

할 것이다. 그러나 부분의 폐교 학은 ｢고등

교육법｣ 제62조 제1항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정상 인 학사운 이 불가능하여 학교의 폐쇄 

 폐지가 결정된 경우이다. 실제 폐교 학의 

폐쇄  폐지 사유를 살펴보면, 학부실 운

이 발되거나 허  재산출연, 학생성 리․

교수채용 등 부정 발, 부당학   부당학  

부여, 교비회계 횡령  불법사용 등 부분 

법 사항과 직결되는 문제들이 결부되어 있다. 

이 경우, 폐교 학은 학내 비리를 은폐하고 해

당 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

기 해 기록물을 사 으로 소유하거나 자체

으로 임의 폐기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08

년에 강제 폐쇄된 아시아 학은 학내 비리 문

제를 은폐하기 해 교육행정문서를 무단으로 

폐기하고, 학 ․학사․인사기록이 포함된 컴

퓨터를 도난당하면서 재 학생들의 학 ․학

사기록과 시간강사의 강의 이력에 한 경력 증

빙이 불가한 상황이다(강 구, 2009).

한편 학은 ｢공공기록물 리에 한 법률｣ 

제30조  시행령 제62조에 근거하여 소  기록

물의 안 한 리를 해 기록물의 피 순 , 

근무자 안 규칙 등 재난 책을 수립․시행하

여야 하나 폐교 학은 해당 규정을 수하지 않

거나 재난이라는 변수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 폐교된 서남 의 경우, 남원캠퍼스 본  

내 상수도가 동 되면서 일부 문서고가 침수하

는 사건이 발생하 다. 그로 인해 이 되어야 할 

기록물 범   침수문서는 모두 실제 이  범

에서 제외되었다. 이처럼 폐교 학의 낙후된 기

록물 리시설로 생되는 이 기록물의 축소 문

제는 향후 락된 기록물에 한 사회  수요와 

충돌할 수 있으며, 해당 기록물이 법 ․증거

․역사  가치를 지닐 경우 기록물 부재로 인

한 사회  비용이 증 할 수 있다.

2013년에 폐교된 한민학교의 경우, 종이기록

과 자기록 간의 데이터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확인되어 증명 발 에 혼란을 가 시킬 가능성

이 제기되기도 하 다. 이로 인해 2015년도 국

정감사에서는 데이터 오류의 원인을 발견하고 

폐교에 따른 원활한 학사 DB 이  후속조치가 

이행되도록 폐교가 확정되기 이 에 이  가능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교육문화

체육 원회, 2016.5.). 

결과 으로 폐교 학의 부실한 기록 리는, 

폐교가 결정되고 탁기 으로 이 된 후의 기

록 리에도 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   

폐교 학 측에서 생산되어야 할 기록물이 애

에 생산되지 않거나 법정 기 에 따라 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  이후의 기록 리에 있어 

상당한 비용 손실을 래할 수 있다.

4.3.2 폐교 학 이 기록물의 제한된 범

행의 폐교 학 이 기록물에 한 법정 범

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학

부  학교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

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폐교 학 기록물에는 

학 부  학교기본재산의 처리사항을 기재한 

서류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이 존재하

며, 특히 생산의무 기록물과 학교의 사료  성

격을 지닌 기록물은 정보 ․역사 ․증거  가

치를 갖는다는 에서 요한 기록물이다. 즉, 

폐교 학의 주요 정책에 한 의결사항이 기재

된 교무회의록, 학사운 원회 등 주요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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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조사․연구서, 검토서는 법  쟁송과정에 

처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학내

에서 생산된 시청각자료들은 학교 사료로 사용 

가능하다. 재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는 학 ․

학사자료를 심으로 통합증명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역 을 두고 있지만, 향후 법  

쟁송  지역사, 학교사 등 연구지원사업을 고려

할 경우 폐교 학의 이 기록물 범 를 폐교

학이 생산․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록물로 확

하여야 한다.

재 사학진흥재단에서는 학 ․학사 련 

자료가 등록되어 있는 DB 내 인사 련 자료가 

남아 있을 경우에 한하여 증명 발 을 제공하

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행법에 의해 학

부  학교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

로 제한된 이 기록물의 범 는 당장의 폐교

학 구성원의 처우와 직결되는 기록정보서비스

를 이행하기 해서라도 그 범 를 확 할 필

요가 있다. 한 한번 폐기된 기록물은 복원이 

불가하고, 특히 학이 폐쇄된 경우는 기록물

에 한 추가 수집이 실 으로 어렵다는 

에서 폐교 학 기록물의 이  범 는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 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한편 폐교 학의 학교법인이 해산되고 

나면, 폐교 학의 재산처리를 한 청산인이 

지정되고 그에 따른 청산과정이 진행된다. 이

때, 폐교 시설 처리에 한 권한은 청산인에게 

귀속되고, 청산인은 ｢민법｣ 제87조에 근거하여 

청산인으로서의 직무이행을 해 필요한 모든 

행 를 할 수 있다. 즉, 청산과정이 진행 이라

는 특수한 상황은 폐교 학 내 이 기록물의 

범 를 임의로 축소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

으며, 이  이후 추가 인 기록물 수집 활동에 

해 비 조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3.3 폐교 학 기록물 이 시기의 문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2조와 ｢행정권한의 

임  탁에 한 규정｣ 제45조에 의해 교육

부로부터 폐쇄 명령  폐지승인을 인가받은 

학은 3개월 이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학

부  학교재산처리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교육

부로 제출하고, 탁기 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교육부로부터 폐교 학 기록물 보 ․ 리에 

한 행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반면 한국사

학진흥재단의 내부규정으로, 2013년 7월에 제정

되어 2017년 9월에 부 개정된 ｢폐쇄(지) 학 

후속조치 지원  리사업 운 규칙｣은 기록물

의 이  시기를 교육부로부터 기록물 이 이 요

청된 일자를 기 으로 6개월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기록물 이 시기에 하여 폐교 학 

기록물 련 계 법령과 폐교 학 기록물 탁

괸리기 의 내부규정 간에 3개월이라는 시간

인 간극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시기에 한 합

의된 원칙이 부재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학의 폐쇄 혹은 폐지가 결정되면, 

교육부는 폐교 학 측으로 학 부를 포함한 기

록물 일체를 3개월 이내 제출해  것을 요청하

나 의무 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조 사항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한 한국사학

진흥재단은 교육부로부터 별도의 행정명령이 

내려진 이후부터 폐교 학 기록물 이 업무에 

필요한 제반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고, 실 으

로는 폐교 학의 기록 리체계  법인 해산․

청산문제로 인해 기록물 이 이 지연되는 등 실

제 이 시기는 법 으로 정해진 3개월을 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폐교 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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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제출을 의무 으로 강제하기 해 처벌 

규정을 추가하고, 폐교 학 기록물 제출  이

 시 에 한 명확한 기 을 마련하여 일 성

이 있는 이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4.3.4 분류체계  기록물 상세목록의 부재

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록물분류체계

는 BRM에 따라 작성된 기록 리기 표이다. 

2018년 이 에는 기록물분류기 표를 사용해

왔으며, 재 BRM을 도입한 국․공립 학을 

제외한 사립 학은 기록물분류기 표를 사용

하거나 사무 리규정과 같은 내규를 통해 자체 

기록물을 리하고 있다. 2019년 4월 기 으로, 

국내 국․공립 학은 96%가 기록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사립 학은 21%만이 기록분

류체계를 갖추고 있다(국가기록원, 2019). 

부분의 폐교 학은 기록물분류체계가 부

재하거나 존재하더라도 목록의 형태로 정리하

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한 폐교 학 기록물

의 탁기 으로 지정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서도 내부 으로 폐교 학 기록물 리를 한 

별도의 기록물분류기 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

아 폐교 학 기록물 이  이후의 리기 도 

부재한 상태이다. 

재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폐교 학 기록물의 상세정보는 기록물 이  시 

작성된 이 기록물 목록이 유일하다. 폐교 학 

이 기록물 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기록물

의 정보는 입고일자, 부서명, 보 박스번호  

박스명, 보 장소가 부이다. 이마 도 육안으

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한정 이어서 이 기

록물에 한 상세목록도 부실한 상태이다. 따라

서 실질 인 기록물 리를 해서는 기록물분

류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생산기  는 생산부

서명, 업무활동의 단 와 업무활동에 한 기본

인 설명, 기록물 보존기간  보존기간 책정

사유, 보존장소, 보존방법 등을 기본 으로 명

시함으로써 기록물에 한 상세 황을 악하

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보존기간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기록물은 리가 아닌 물리 인 보

의 개념으로 근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폐교

학 기록물 리는 보유기록물에 한 목록과 

기록물분류체계를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4.3.5 기록물 리 문요원의 미배치

공공기 은 ｢공공기록물 리에 한 법률｣ 

제41조  시행령 제78조에 근거하여 기록물

리 문요원을 의무 으로 배치하고, 동법률 

제27조는 기록물 리 문요원의 사 심사 없

이는 공공기록물을 임의 폐기할 수 없도록 정하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록물 리 

문요원 배치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국가기

록원(2019)이 발표한 2019년 정부산하공공기

  학 기록물 리  추진사항 에 따르

면, 2019년 4월을 기 으로 정부산하공공기  

내 기록물 리 문요원을 배치한 비율은 30%

로, 공공기록물법 제정 이후 약 20년 동안 공공

기 의 문요원 배치율은 반도 되지 않는 

조한 수 이다. 특히 체 학 357개  황조

사에 응답한 225개교(63%) 내 사립 학의 

문요원 배치율은 22개교로 7%에 불과하다. 

폐교 사립 학 기록물을 탁․ 리하고 있

는 한국사학진흥재단도 재 기록물 리 문

요원이 없는 상태이다. 그로 인해 폐교 학 기

록물 이   보  업무를 담당하는 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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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폐지) 학 후속조치 지원사업’을 진행하

는 학경 지원  내 구성원  한 명이 담

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물  기록 리에 한 

문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아 폐교 학으로부

터 기록물을 인수한 이후 기록물 보  이외에 

기록물 정리․편철․평가․폐기․활용에 

한 업무가 실 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 폐교 학 기록물은 폐교 이후 처리과 의

견을 조회하거나 기록물 처분과 련하여 폐교

학 내 별도의 조사가 불가하다는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폐지된 기 의 기록물을 

리한다는 것은 기록 리에 한 문지식이 더

욱 요구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폐교 학 기록

물 리를 해서는 반드시 기록물 리 문인

력 배치를 통해 리기 을 확립하고, 기록 리

체계에 입각한 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3.6 폐교 학 기록물 통합 리체계의 부재

재 폐교 학 기록물의 탁 리기 은 한

국사학진흥재단으로, 실질 인 기록 리 업무

를 수행하고 있으나 폐교 학 기록물 리는 

유 부처 간의 력체계가 반드시 요구될 수밖

에 없는 구조이다. 즉, 폐교 학 기록물은 그 특

성상 다양한 기록 리주체가 혼재되어 있다. 

먼  학의 폐교 이 에는 공공기록물이자 

학기록물로서 ｢공공기록물 리에 한 법률｣

에 의해 앙기록물 리기 인 국가기록원의 

리․지원을 받지만, ｢고등교육법｣을 근거하

여 학의 폐쇄  폐지가 결정되면 폐교 학 

기록물은 교육부 소 이 된다. 이후 교육부는 

폐교 학 기록물의 책임기 으로 지정되지만, 

｢행정권한의 임  탁에 한 규정｣에 의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폐교되는 사립 학의 학

부 리․보   제 증명 발 에 한 업무

가 탁되고 있다. 그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

이 폐교 학 기록물의 실질 인 기록물 리기

으로 폐교 학 기록물에 한 반 인 리

권한을 갖고 있다. 한편 폐교 학 측 학교법인

의 해산․청산과 련하여 법  쟁송에 따른 재

 과정이 진행될 때에는 기록물의 소유권이 학

교법인 혹은 청산인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있다. 

종합하면, 폐교 학 기록물은 분 된 리체계 

내에서 표류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폐교 학 기록물 리의 통합

리기 이 부재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폐교

학 기록물이 한 기 의 독립된 체계 내에서 자

력만으로 운 되기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 특

히 폐교 학 기록물은 은닉․망실․훼손의 가

능성이 높다는 을 감안할 때, 통합 리체계를 

마련하여 행의 분 되고 느슨한 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폐교대학 기록물 관리 개선 방안

5.1 폐교 학 기록물 리 주체별 역할  과제

5.1.1 교육부

교육부는 폐교 학 기록물에 한 기록물 책

임기 으로서 폐교 학 기록물 리에 한 법

제를 검토하여 폐교 학 기록물 후속조치에 

한 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폐교 학 기

록물 이  범 를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로 확

하고, 이 되어야 할 기록물이 철 히 인계․인

수될 수 있도록 학의 폐쇄가 결정되고 폐지

가 승인되면, 즉시 폐교 학 내 기록물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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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규정을 제정․의무화하여 폐교 학 

기록물의 무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권

고사항에 그치는 행의 폐교 학 기록물 제출 

요청은 처벌 규정을 동반한 의무 규정으로 명

시될 필요가 있다. 한 폐교 학 기록물을 법

정 기 을 수하고, 체계 인 기 에 입각한 

기록 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폐교 학 기록물

리 문요원의 배치 등 제반 인 ․물  자

원을 지원함으로써 지속 으로 련 업무를 

검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한편 학평가지표에 기록 리 항목을 추가 

반 하여 학기록 리에 한 인식을 제고하

는 등 폐교가 결정되기 이 부터 기록 리를 

정책화함으로써 부실한 기록 리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비용 인 손실을 감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나아가 학기록물 리 지

침을 개발하여 배포함으로, 학기록물 리에 

한 일반 인 기 을 제시하여 학기록 리

의 표 화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5.1.2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실질 인 폐교 학 기

록물 리기 으로, 폐교 학 기록물 리를 

한 명확한 리기 이 정립되어야 한다. 재 

｢폐쇄(지) 학 후속조치 지원  리사업 운

규칙｣을 통해 폐교 학 기록물 이  방침을 규

정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에서 시행령 

수 의 기록물 리규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

가 있다. 이때, 기록물 리규정은 폐교 학 기

록물 리와 련된 행법령을 심으로 계 

법령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이

원칙  리원칙을 분명히 제시하여야 한다. 

내용 으로는 폐교 학 기록물의 이  시 을 

기 으로 이  계획 통보, 기록물 이 ․인계․

인수, 정리, 평가, 보존, 활용에 이르는 (全) 

단계를 포함하는 세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 그리고 폐교 학 기록물 이  시, 폐교 학 

측에 기록물 정리 컨설 을 제공하여 이 목록 

작성법, 기록물 이  차, 기록물 포장  실물

검수 방법 등을 안내하여 기록물의 철 한 이

을 지향하고, 효율 인 이  로세스를 확립하

여야 한다. 더불어 폐교 학 기록 리에 한 

반 인 계획 수립․운 에 한 심의․의결

하는 폐교 학 기록 리 원회를 설치․운 하

여 차 인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한편 재 이천시 소재의 탁업체 문서고에 

보  인 폐교 학 기록물은 한국사학진흥재

단이 치한 구 역시 신도시 인근 부지에 

기록 을 별도로 건립함으로써 필요에 따라 기

록물을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실무자와 문서

고 간의 물리 인 거리를 좁 야 한다. 기록

에서 보존되는 기록물은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

를 기획하여 다양한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외 폐교 학 통합기록 리시스

템  사료 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폐교 학 

기록 리를 한 각종 인 라를 구축하여 이

․보존 인 폐교 학 기록물에 한 기록

리체계를 마련하고, 기록물 리 문요원을 필

수 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더불어 효과 인 

폐교 학 기록물 리를 해서 유 부처의 

력을 구하는 한편 폐교 학 기록물 리 의

체를 조직․운 함으로써 다양한 이해 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5.1.3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은 앙기록물 리기 으로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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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록물 리에 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공공기 과 ｢공공기록물 리에 한 

법률｣ 제25조에서 말하는 폐지기 의 기록물 

리에 한 리․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 폐교 학의 경우, 폐지기 으로서 폐지기록

물 리지침을 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폐교

학 기록물은 학기록물로서 일반 인 정부

산하공공기 의 기록물과는 그 특성상 다르게 

근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록물 리에 한 

법률｣은 정부부처  정부산하공공기 의 조

직  업무기능에 부합하도록 제정된 법률로, 

학  폐교 학 기록물의 경우 교육기 의 

고유한 업무기능을 고려한 법제가 뒷받침되어

야 한다. 즉, 폐교 학은 폐지기 의 한 유형으

로 성문화함으로써 폐교 학 기록물에 한 이

원칙  승계원칙을 법 으로 구체화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국가기록원은 폐지기  기록

물 련 법제를 면 히 검토하여야 한다. 실제

로 국가기록원 공공지원과의 공공기   학 

기록 리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에 따르

면, 국가기록원은 최근 폐교 학 지원과 련

하여 폐지기  기록물 리규정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때 폐교 학을 폐지기  기록물의 

한 유형으로 규정할 것인지 혹은 별도의 규정

을 제정할 것인지에 한 논의가 진행 이라

고 한다. 

한 국가기록원은 2019년 1월 1일을 기

으로 원내 공공지원과에서 학 기록 리제도 

 기 에 한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

도록 직제를 개편하 다(국가기록원, 2019). 그

리고 2019년 2월, 사립 학을 포함한 체 학을 

상으로 문요원 비율, 분류체계 마련, 기록

리시스템 구축 등 실질 인 기록 리를 한 기

록물 리 황조사를 실시하 으며, 그 세부내용

은 재 정리․분석 에 있다. 한편 향후 사립

학 기록 리를 지원하기 해 학기록 리

의회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발  방안을 함께 모

색하고자 하는 계획도 논의 이다. 

이처럼 최근 국가기록원의 행보는 학기록

리  폐교 학 기록 리를 지원하기 한 노

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단

편 인 성과로 그치지 않고 장기 계획을 수립

하여 학기록 리 수 을 단계별로 향상시켜

야 한다. 특히 폐교 학 기록물 리의 경우, 컨

설 을 지원하거나 직원을 단기 견하여 기록

물 이   정리, 기타 기록물 리 업무과정 

착 지원, 폐교 학 기록물 황 통계 수집 등 보

다 실질 인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1.4 폐교 학

｢공공기록물 리에 한 법률․시행령․시

행규칙｣에 의거하여 연간 기록물 생산량이 1천 

권 이상이거나 보존 상 기록물이 5천 권 이상

인 학은 학기록  혹은 학기록 리 담

부서를 의무 으로 설치하고, 학 기록 리 

기 을 정립하기 해 내규로서 학기록 리

규정을 제정․운 하여야 한다. 한 학 기

록 리 의사결정체계를 정비하기 해 학 기

록 리 원회를 조직․운 하여 기록 리 체

계를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한 학 기록 리 인 라를 구축하기 해 

항온․항습 기능을 갖춘 문서고를 설치하고, 모

든 기록물을 자 으로 생산․ 리할 수 있도

록 자문서생산시스템  기록 리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특히, 사립 학의 경우 행정

문서에 한 리보다 학교사료 리에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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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사료 리시스템을 별

도로 구축하는 등 학에서 생산한 기록물들을 

체계 인 분류시스템 내에서 리되도록 조처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기록물 역시 기록물

리 문요원을 통해 리되어야 하며, 이를 

해 의무 으로 기록물 리 문요원을 배치하

여 학내에서 생산․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담 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밖에 기록

물을 생산하는 처리과 상으로 기록 리 교육

과 부서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학 기록 리 

황을 면 히 검할 필요가 있다. 

폐교 학 기록물의 경우, 이 될 때 작성되

는 목록 이외에 폐교 학이 생산․보유하고 있

는 기록물에 한 황을 제 로 악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의 폐쇄가 결

정되면, 기록물 처분에 한 지 명령과 함께 

보유기록물에 한 생산 황보고서를 별도로 

청구하여 이 상을 명확히 악할 필요가 있

다. 이때 확보된 생산 황보고서는 기록물 실

사  기록물 이 목록 조작업 시 활용하여 

기록물의 철 한 이 을 수행하여야 한다. 

5.2 폐교 학 기록물 리를 한 임워크

폐교 학 기록물의 효과 인 리를 해서

는 폐교 학 기록물을 둘러싼 각 리주체들 

간의 통합 리체계를 구축하여 유기 인 계

를 유지하여야 한다. 행정학에서 주로 사용되

는 개념으로 ‘공공경 ’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버 스(governance)는 ‘지역사회’에서

부터 국제사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공공조직에 

의한 행정서비스 공 체계의 복합  기능에 

을 두고 있어 폐교 학 기록물 리 환경과 

같이 다양한 이해 계가 혼재된 경 구조에 효

과 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행정학용어 표

화연구회, 2010). 특히 1970년  반부터 등장

한 거버 스 네트워크(governance networks)

는 조직 간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리하고, 각 

기 의 다양한 이해 계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

지, 그리고 이를 한 각 기 의 역할이 무엇인

지에 을 두고 있다(이창길, 2017). 

이러한 거버 스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해

서는 크게 행 자 간의 지원체계, 공유체계, 

력체계가 지속 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폐교

학,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국가기록원 등 

다양한 리주체가 연계되어있는 폐교 학 기록

물 리의 경우, 공공경 이라는 다 인 근

방식과 상호 력체계를 형성하는 거버 스 네트

워크 구조를 구축하여 보다 효과 이고 체계

인 리․운  구조를 마련하여야 한다. 즉, 폐

교 학 기록물을 효과 으로 리하기 해서는 

앙기록물 리기 -폐교 학 기록물 책임기

-폐교 학 기록물 탁 리기  등 유 기  간

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폐쇄(폐지)

학 기록물 리 의체’ 구성을 통해 이해 계자

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고 

력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5.1과 5.2를 종합하면, 폐교 학 기록물은 다

양한 이해 계가 혼재된 환경 속에서 각 리

주체 간의 지원․공유․ 력체계를 구축하여 

기 의 역할과 특성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고, 

다양한 기 이 참여하는 만큼 폐교 학 기록물

의 리단계에 따른 업무분장을 개편하여 복

정책을 지양함으로써 각 기 별 특성에 따른 

리단계별 수행업무를 <그림 2>와 같이 명확

히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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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폐교 학의 증가 추세로 

인해 생되는 다양한 사회 문제  폐교 학 

측이 생산․ 수한 기록물의 후속 조치에 한 

사항을 분석하고, 행의 폐교 학 기록물 

리체계를 검토하여 폐교 학 기록물 리에 

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 다. 이를 해 본 연구

에서는 문헌조사, 황분석, 면담조사를 이용하

다. 먼  문헌연구를 통해 학기록물의 특

성과 폐지기   폐교 기록물 리체계를 분

석하 다. 한 폐교 학 기록물 리와 련

된 유 기 을 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

하여 폐교 학 황  폐교 학 기록물 리 

황에 한 정보를 입수하고 교육통계연보 자

료를 활용하여 폐교 학 황  행 폐교

학 기록물 리체계를 밝히고, 기록 리 측면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을 분석하 다. 뿐

만 아니라 폐교  폐교 학 기록물 리와 

직․간 으로 련 있는 유 기  실무자 5

인과의 면담조사를 통해 폐교( 학)기록물 

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 인 문제를 검토하

여 실 인 리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활

용하 다. 

행의 폐교 학 기록물 리체계 내에서 드

러나는 문제 에 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폐교 학 기록물 리의 원천

인 문제는 폐교 학 측의 부실한 기록물 리

에서 비롯된다. 둘째, 폐교 학의 이 기록물이 

법 으로 학 부  학교기본재산의 처리사항

을 기재한 서류로 제한되어 있다. 셋째, 폐교

학 기록물 탁기 으로 기록물 이  시, 이  

시기에 한 합의된 원칙과 기 이 모호한 측면

이 있다. 넷째, 기록물분류체계가 없이 단순 보

 상태로 보존되어 있으며, 탁업체를 통해 

리되는 보유기록물에 한 상세목록 역시 부실

하다. 다섯째, 기록물 리 문요원에 의해 리

되지 않고 있다. 여섯째, 통합 리체계가 부재하

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교육부, 한

국사학진흥재단, 국가기록원, (폐교) 학을 각각 

폐교 학 기록물 책임기 , 폐교 학 기록물 

탁 리기 , 앙기록물 리기 , 학기록물 

리기 으로 구분하여 법제  쟁 에 따른 기

별 과제를 제시하 다.

한 폐교 학 기록물 리를 한 개선 방

안으로, 거버 스 네트워크 통합 리구조를 바

탕으로 교육부-한국사학진흥재단-국가기록원-

폐교 학으로 연계되는 통합 리체계를 구축하

여 업무단계별 지원체계․공유체계․ 력체계

를 유지할 것을 제안하 다. 

그러나 폐교 학 기록물의 물리  상태  기

록계층에 따른 기록물 목록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다는 에서 실무 인 측면에서 직

으로 반 하여 활용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폐교 학 기록물 

리와 련된 후속연구로는 크게 폐교 학 기

록물 련 법․제도 개선 연구, 폐교 학 기록

물 분류체계 개발 연구, 폐교 학 기록물 데이

터베이스 안정성  기능성 련 연구, 폐교

학 기록물 활용 방안에 한 연구 등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즉, 학의 폐교가 결정된 시 을 

심으로 폐교 학 기록물 이  의무화  폐교

학 내 기록물 처분 동결을 명령하는 법안 제

정 는 개정하기 한 타당성 연구가 진행되어

야 하며, 폐교 학 기록물 이  시 에 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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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기 을 제시하기 해 계 법령을 검토하

는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한 폐교 학 기

록물 수조사 등 폐교 학 기록물 정리사업을 

실시하여 폐교 학 기록물 특성에 맞는 분류기

표를 개발하여야 하며, 폐교 학 기록물 데이

터베이스의 안정성  기능성 련 연구를 통해 

통합기록 리시스템을 마련하기 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한 폐교 학 기록물 활

용과 련한 연구를 통해 폐교 학 기록물이 단

순 증명 발 을 한 서비스로만 락하지 않도

록 폐교 학 기록정보서비스 개선 방안을 모색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폐교 학 기록물 리 

후속연구가 극 으로 개된다면, 향후 폐교

학 기록물은 체계성에 기반한 리기 을 확

립하고, 효과 이고 안정 인 리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산이 감하고 정원 감축으로 인한 신입생 

충원이 감소하는 것은 곧 학경 과 직결되는 

문제로, 향후 부실경 에 따른 폐쇄․폐지의 

험가능성을 안고 있다. 한 학령인구가 감소하

는 사회  상과 결부시켜볼 때, 앞으로 폐교

학 지속 인 등장은 불가피하다. 이에 폐교

학 기록물에 한 기록 리학  심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며, 기록 리학계는 사회  책임

을 가지고 폐교 학 기록물 리를 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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